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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201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대략 919건. 이중 2% 수준인 19건이 검찰에 송치됨.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2015년 「최저임금법」 근로감독 결과: 조항별 위반건수와 조치건수(단위: 개소, 건) 

점검내용

처벌 조치기준1)

위반건수 조치건수

법조항 세부내용
업체 

수
건수

시정

지시

과

태

료

사법

처리

6조
최저임금 

지급 의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즉시 시정

- 미시정시 범죄인지
898 918 899 0 19

6조 7항 도급사업 관련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시정기간 25일

- 미시정시 범죄인지
1 1 1 0 0

11조
최저임금 

주지 의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정기간 7일 

- 미시정시 과태료
580 583 580 3 0

합계 1,479 1,502 1,480 3 19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근로감독 결과를 제6조, 제6조 제1항, 제6조 제7항 위반으로 구분하여 공개함. 위 표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 제1항 위반건수는 최저임금 미달로 간주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로 합쳐서 표기함. 

2014년 근로감독 결과에는 없었던「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위반도 1건 확인됨. 

2)「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 3>의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 정리. 2015년 근로감독 

결과이므로 개정 전 내용을 반영함

l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략 264만 명에 이르며 노동자가 스스로 「최저

임금법」 제6조 위반을 ‘신고’한 건수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에 수준인 2,000건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고용노

동부의 ‘능동적인 행정’인 근로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l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근로감독으로 적발되어 

사법처리된 위반건수는 미미함. 지금과 같은 현저하게 가벼운 처벌이 이어진다면 사용자에게 위반

이 적발되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   

l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제도임과 

동시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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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최저임금법」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

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2.7배 증가함(754건 → 2,000건). 

l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

금법」 제6조 위반건수(919건)의 2배를 상회함.

l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

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

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등락이 존재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

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와 점검대상·방식의 다양화·세분화, 근로감독관 충

원 등을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행정 등이 요구됨

l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

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

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l ‘불법’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항목 변경, 복잡한 고용구조에

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편법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방식의 세분화도 요구됨.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 추이(단위: 개소, 건)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계 6조 11조 기타 계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 19,791 - 1,502 919 583 - - 1,480 19 3

2014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2011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14,718 14,707 11 -

2010 20,151 11,200 12,085 1,144 10,939 2 12,085 12,072 10 3
2009 25,505 14,896 15,625 1,002 14,618 5 15,625 15,618 6 1

2008 24,915 9,965 10,813 1,820 8,993 2 10,813 10,805 8 -
2007 20,224 4,072 4,612 2,119 2,491 2 4,612 4,603 8 1

자료 : 2007~2014년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5. p.31., 2015년의 

감독업체수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와 조치내역 건수는 참

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6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하는 근로감독 점검방식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대해 ‘적발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심지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실제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발견됨.

근로감독 점검내용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강화·개선, 철저하

고 엄격한 준수가 요구됨.

l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

급한 경우 혹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경우,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이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상황이 종료되고 불이행하면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됨. 다만, 

최근 3년 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여 조치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즉

시 범죄인지’하여 수사함. 

l 따라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과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는 ①근로감독관의 시정시시에 따라 위반이 시정되

거나 ②반복위반 혹은 개선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되는 경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최저임

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

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는 개

선(시정)과 미개선 중에 하나이어야 하며 ‘시정 중’은 존재할 수 없음. 

l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

정 중’이 일부 확인됨. 시정지시하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의 존재에

도 불구하고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실제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

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l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은 사용자로 하여금, 적발된 이후, 강행규정조차 해당 법조항을 사후적으

로 준수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함. 고용노동부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최근 진행한 「근로감독관집

무규정」 개정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으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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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저임금, 「최저임금법」과 근로감독제도

1. 최저임금의 의의와 최저임금 미만 실태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현재

l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

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Ÿ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이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함.1)

l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 수준이며 201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

급 6,470원으로 결정됨(2016.07.16). 노동·시민사회계는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시급 1만 원으로의 단계적인 인상을 총선 공약 등으로 공식화함.

(2) 최저임금 미만율

l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6년 3월 현

재, 노동자 전체의 13.7%, 대략 264만 명 수준으로 추산됨.2) 

Ÿ 2000년대 초반에는 4~5%대였으나 2007년 이후 10%대에 진입하였고, 이후 10~12% 사이에서 등

락을 거듭하고 있음. 

Ÿ 최저임금의 사회적인 위상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다 평

가할 수 없으며,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

동자의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보다 높음.3)

Ÿ 최저임금 미만율을 검토함에 있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노동자, 수습노동자 

등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인 직군과 업종을 고려해볼 수도 있음.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노동자가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가 크게 감소4)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미만율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

1) ILO, Global Wage Report 2014/15, 2014, p.59.

2)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3)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06., p.20.

3) 미국(2015년) 2.2%, 일본(2013년) 1.9%, 영국(2014년) 0.8%, 캐나다(2013년) 6.7% 등임. 김복순, “최저임금 미만 근

로자의 실태(2016~15년)”,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6.07., p.79.

4)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우려되던 2014년 말 시점에서, 통계청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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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그림1>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등(단위: 명, %)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3)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06., p.21. 

      

2. 근로감독제도의 의의와 법률적인 근거

(1) 근로감독제도의 의의

l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

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임. 

Ÿ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여, 입법자가 노동자의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위한 노동의 기준을 법률로 제정할 것을 규

정하고 있음.

Ÿ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

활 보장 및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실질적인 규범력 확보를 위해 국가 형

벌권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5) 이러한 해석은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바탕으로 경비노동자의 규모를 대략 25만 명 내외로 추정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경비직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

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2014.12.

5) 헌재 2006.07.27. 2004헌바77, 판례집 18-2, 10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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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당사자 스스로에 의해 시민법질서에 따라 적절히 규율되기 어렵다

는 인식 아래, 국가의 근로감독을 전제하여 노동법질서가 새로운 규율로 만들어졌”고, 때문에 

“노동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스스로 노력과 책임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의 근로감독과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중요”함.6)

(2) 근로감독제도의 근거법령

l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은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1조 등에 명

문화되어 있음. 

Ÿ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Ÿ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

해 16개 노동관계법령7)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Ÿ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등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8)에 규정되

어 있음.

(3) 「최저임금법」과 근로감독제도

l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행위(「최

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최저임금법」 제11조)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함. 

Ÿ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이외의 사항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최

저임금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우선하여 요구

하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하여 수사 후 검찰에 기

6)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4호, 

2013.12., p.572.

7)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복지기본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8)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훈령으로 근로감독의 종류와 방식, 적발 시 조치 기준과 내용 등 「근로기준법」에 따

른 근로감독관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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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표1> 「최저임금법」 위반사항별 처벌내용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

「최저임금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1)
법조항 세부내용 벌칙

6조 1항, 2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

니 됨.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즉시 시정

- 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최근 3년 이내 최저임

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

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

사에 착수

6조 7항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

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

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

대(連帶)하여 책임 짐.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

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

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

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시정기간 14일 이내

- 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

금 계산 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11조

사용자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정기간 7일 

- 미시정시 과태료

25조

임금 관련 내용에 대한 고

용노동부 보고와 허위보고 

관련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즉시 시정

- 미시정시 과태료

26조 2항

근로감독관에 대한 자료제

출·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허위 진술 등 관련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즉시 시정

- 미시정시 과태료

    자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 정리

l 2015~6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근로

감독 상 조치기준 일부를 변경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함. 

Ÿ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조치기준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대해 불응한 사용자에 대해 제재하고 있어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유인하

기 어렵다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음. “근로조건이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처

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무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힘.9)

Ÿ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서는, 도급인의 연대책임 관련 규정(「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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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간을 단축(25일 → 7일)함.

Ÿ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항과 제2항 등 「최저임금법」의 다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

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내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은 즉시 범죄인지하는 

등 현재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한다는 입장임.10)

<표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의 추진 배경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2016.03.04., p.1. 

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2016.3.4., p.1. 

1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위의 자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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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1. 근로감독 전체

(1) 2015년 근로감독 결과 

l 2015년 근로감독은 19,791개소(전년대비 2,802개소, 16.5% 증가) 업체를 점검함. 

Ÿ 정기감독 6,128개소, 수시감독 4,606개소, 특별감독 12개소,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9,045개소.11) 

l 총 11,792개소에서 26,970건(평균 2.3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됨. 

Ÿ 고용노동부는 2015년 근로감독의 점검항목이 종전 166개 항목에서 ‘10대 중점 32개 항목’으

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함.12) 

Ÿ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등을 ‘기

초고용질서’라고 명명하여 기초고용질서에 ‘한정’된 근로감독을 진행함.

Ÿ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위반건수가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

로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의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음.   

<표3> 2015년 근로감독 결과(<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위반사항별 건수와 비율(단위: 건, %)

위반법령 계
근로

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

시간

최저

임금
휴일 휴가

차별적 

처우

성희롱

예방 

노사

협의회

위반건수 26,970 5,652 5,497 1,160 1,794 919 224 658 68 6 835

비율 100.0 21.0 20.4 4.3 6.7 3.4 0.8 2.4 0.3 0.0 3.1

 자료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l 위반건수 전체의 대략 90.1%(10,066개소, 24.305건)이 ‘시정지시’의 이행에 따라 사건이 종료됨. 

1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

감독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12)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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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4.3%가 과태료 부과, 1.2%가‘사법처리’됨. 

Ÿ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근로감독의 조치내용으로서, ‘사법처리’는 근로감독관의 시

정지시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행정종결’ 되지 못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개시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경우)을 말함. 

 <표4> 2015년 근로감독 결과(<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조치내역별 건수와 비율(단위: 개소, 건, %)

실시

위반 시정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업체 

수

건수

(업체 당 

위반건수)

업체 

수
건수

업체 

수
건수

업체 

수
건수

업체 

수
건수

19,791
11,792 26,970 10,066 24,305 225 326 922 1,163 376 446

(59.6) (1.31) (85.3) (90.1) (1.9) (1.2) (8.4) (4.3) (3.2) (1.7)

자료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주1) ‘2.3’을 ‘1.3’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같은 자료 1면에서는 “11,792개소에서 26,790건(평균 2.3건) 적발(적      

    발률 59.6%)”라고 명기하고 있음).

(2) 근로감독 결과 추이

l 2015년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함. 수시감독 실시업체 수가 약간 감소한 가

운데 정기감독 실시업체 수의 증가(1,897개소 → 6,118개소)한 결과 등으로 해석됨.

 <표5> 근로감독 결과 추이: 실시업체 수(단위: 개소) 

구분 계

사업장 감독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소계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2015 29,680 19,791 6,128 4,606 12 9,045 9,889

2014 24,281 16,982 1,897 14,985 7 - 7,299

2013 22,245 13,280 5,844 7,386 50 - 8,965

자료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l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경우, 실시업체 수는 9,045개소.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포함한 근

로감독 실시업체의 30%,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제외한 근로감독 실시업체(19,791개소)의 

45.7%를 차지함.  

Ÿ 2015년 수시감독 실시업체 수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업

체 수 9,045개소를 포함하여 13,651개소임. 2014년 수시감독 실시업체 수 14,985개소에 비해 대

략 9% 감소한 수준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실시업체 수는 7,299개소에서 9,889개소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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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결과를 제외하고 2015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1,850건 가량 감소함(<표6> 참조). 

Ÿ 전년도와 비교해서, 정기감독으로 적발된 위반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포함한 수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여 전년도의 57% 수준임. 위반건수만

을 기준으로 노동조건이 후퇴한 것인지, 근로감독 점검방식이나 내용의 문제인지 등 그 원인에 

대한 단정은 어려움.

(3) 검토·평가

l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를 기준으로,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감소하였음. 2013년은 2009년과 비교

하여 실시업체가 대략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2014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 

<그림2> 사업장 감독 추이 추이(단위: 개소)

        
자료 : 2008~2014년 자료는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편,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2015.07., p.237., 

2015년 자료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의 표 참조. 

1) 사업장 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의 합이며 노무관리지도 등은 포함하지 않음.

l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16년 3월 기준, 264만 명으로 추산되고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조건 위반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해보면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와 근로감독

으로 적발된 위반건수가 근로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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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근로감독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사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감독의 선순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이 일

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은 더욱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Ÿ 2015년 근로감독 결과, 정기감독이 증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사전적으로 계획된 점검’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되며 긍정적으로 판단됨.

<표6> 근로감독 결과 추이: 최근 5개 년간 감독 업체수와 감독별 위반건수(단위: 개소, 건) 

구분

업체 수 위반건수

실시업체

위반

업체
소계

정기

감독

수시

감독

특별

감독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기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2015 29,680 9,889 11,792 26,970 14,154 7,700 60 5,056 -　 -

2014 24,281 7,299 17,270 45,861 6,444 22,325 51 -　 16,930 111

2013 22,245 8,965 20,175 79,454 23,504 20,357 100 -　 35,493 0

2012 31,948 9,329 25,700 102,164 29,870 36,927 167 - 35,200 0

2011 39,980 16,220 28,075 127,831 77,685 21,349 85 - 28,587 0

자료 : 2011~2014년 자료는 고용노동부, <2015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2015.09., p.40. 2015년 자료는 고용노동

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2와 p.13 자료를 반영함.

1) 실시업체 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기초고용질서,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합임. 

2)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최근 도입된 제도로써 이전 통계 없음. 2015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위반건수”는 확

인하지 못함.

3)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서는 2015년 수시감독 결과,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12,7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는 2015년의 기초고용질서 일

제점검의 결과, 2015년 상반기) 1,863개소 2,646건의 위반을, 하반기에는 1,808개소 2,4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l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업체 수가 2015년 근로감독 실시업체 전체의 50%(19,791개소 중 9,045개

소) 수준임. 때문에, 2015년 근로감독 결과 전반을 평가함에 있어 점검방식과 대상, 점검내용과 점

검결과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Ÿ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점검항목을‘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여부’13)에 한정하여 점검하는 감독임. 

Ÿ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목적과 취지를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보호”라고 설명함. 2015년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일제

점검을 통해 9,045개소 점검함.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5개 분야를, 하

반기에는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4개 분야를 점검함.14) 

13) 관련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67조(근로계약),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

한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제43조(임금 지급), 「최저임금법」제

6조(최저임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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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수시감독이 “정기감독에 비해 적발율은 낮으나, 

핵심근로조건 분야 적발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함.15) 고용노동부가 말한 ‘핵심근로

조건’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으로, 각각의 적발률

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 17.6% → 27.0%, 임금체불이 17.8% → 23.2%,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 임금 지급이 2.6% → 5.3%으로 증가함.16) 

Ÿ 이는 점검항목을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여부에 한정하

여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도입과 그 실시업체 수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됨. 

14) 고용노동부,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2016.02. 

15)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2 

16) 고용노동부, 위의 자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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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추이, 조치내용 등

l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대략 1,500여 건으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즉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 전년보다 대략 

32% 수준 증가(694건 → 919건)함. 

Ÿ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최저임금법」 제11조)건수는 580건. 

전년과 비교하여, 대략 39% 감소함. 

l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표7> 근로감독 결과 추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추이(단위: 개소, 건)

 

구분 감독업체 수 위반업체 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계 6조 11조 기타

2011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2012 21,719 8,093 9,051 1,649 7,399 3

2013 13,280 5,467 6,081 1,044 5,035 2

2014 16,982 1,577 1,645 694 950 1

2015 19,791 1,479 1,502 919 583 -

   자료 1 : 2011년~2014년 자료는 고용노동부,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5, p.224. 

    *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주지의무 위반(「최저임금법」 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최저임금법」 제25조), 서류 미제출(「최저임금법」 제26조 제2항) 등

   자료 2 : 2015년 자료 중 감독업체수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위반

업체수와 위반건수는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자료를 가공한 것임. 

    *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주지의무 위반(「최저임금법」 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최저임금법」 제25조), 서류 미제출(「최저임금법」 제26조 제2항) 등

l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919건) 중 대략 2%인 19건만‘사법처리’됨. 

l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위

반이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 감원예방 점검>을 통해 1건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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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015년 「최저임금법」 근로감독 결과: 조항별 위반건수와 조치건수(단위: 개소, 건) 

점검내용

처벌 조치기준1)

위반건수2) 조치건수

법조항 세부내용
업체 

수
건수

시정

지시

과태

료

사법

처리

6조
최저임금 

지급 의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즉시 시정

- 미시정시 범죄인지
898 918 899 0 19

6조 7항 도급사업 관련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시정기간 25일

- 미시정시 범죄인지
1 1 1 0 0

11조
최저임금 

주지 의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정기간 7일 

- 미시정시 과태료
580 583 580 3 0

합계 1,479 1,502 1,480 3 19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주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 정리. 2015년 근로감   

     독 결과이므로 개정 전 내용을 반영함

주2)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 제1항, 제6조 제7항 으로 구분하여 공개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위반도 1건 확인됨. 위 표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 제1항 위반건수는 최저임금 미달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법」 제6조 위반건수로 합쳐서 표기함.

l 2015년 한 해 동안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학교 경비원, 취약사업장,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관련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 다수 적발됨.

<표9> 2015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주요 점검명별 분류(단위: 개소, 건) 

점검명 법조항

업체 수
위반

건수

시정

지시

시정 여부
사법

처리
점검

업체

위반

업체
개선 미개선 시정 중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

제6조 29 29 29 29 29 0 0 0

제6조 제1항 15 15 15 15 15 0 0 0

학교 경비원 

최저임금 준수여부 수시감독

제6조 16 16 17 15 13 1 1 2

제6조 제1항 21 21 28 23 17 1 5 5

수시감독-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여부 수시감독

제6조 37 37 42 37 31 3 3 5

제6조 제1항 19 19 21 19 16 2 1 2

청년 인턴 

다수사용 사업장 감독

제6조 31 31 33 32 31 1 0 1

제6조 제1항 11 11 11 11 11 0 0 0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제6조 95 95 96 95 94 0 1 1

제6조 제1항 63 63 63 62 62 0 0 1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제6조 93 93 93 93 93 0 0 0

제6조 제1항 48 48 48 48 46 0 2 0

지역별 취약사업장 점검(자체)
제6조 52 52 52 52 52 0 0 0

제6조 제1항 44 44 45 44 41 1 2 1

상반기 10개 취약분야 기획감독 제6조 53 53 53 53 53 0 0 0

상반기 11개 취약분야 기획감독 제6조 제1항 10 10 10 10 10 0 0 0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

(광역감독과주관)

제6조 61 61 61 61 60 0 1 0

제6조 제1항 25 25 25 25 25 0 0 0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

(청-지청간 협업)

제6조 23 23 23 23 22 0 1 0

제6조 제1항 11 11 11 11 10 0 1 0

합계 757 757 776 758 731 9 18 18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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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파견/사내하도급 사업장 점검, 장시간 근로개선 감독, 대학청소용역업체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 

여름방학 대비 청소년 관계기관 합동점검, 현장실습생 교육부 합동점검(2차) 등에서도 적발됨.

Ÿ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

감독17)을 통해, ①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 신설된 지 5년 미만 사업장, 과거연도 사업장감

독결과위반 사업장, 노동계 개선요구 취약분야 제기 사업장, 감독청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② 

서면근로계약, 계약서류 미보존, 임금대장 미작성, 금품청산,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유급주휴일, 최저임금,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 등을 점검함. 또한, 2)‘취약계층’에 대한 수시

감독을18)을 통해 ①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실시하며 ②병원, 어린이집,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③최저임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지급, 법정수당, 차별,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함.

Ÿ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7개 취약분야’를 비롯하여 청-지청 간 협업과제로 불법파견 의

심사업장을 선정, 총 144개사에 대해 2015년 하반기 수기·기획감독을 진행했는데, 7개 취약분

야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체인화편의점, 인력공급업체, 사회복지시설, 위락시설, 중소형호텔, 금

융 및 보험업 임.19) 이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13건(49명, 9,203

천 원) 등을 적발함. 

l 2015년의 경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300건으로, 위

반건수 전체(919건)의 대략 32%를 차지함. 

Ÿ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경우,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레스

토랑 등 5개 분야에 대한 48,312개를 ‘사업장 풀’로 하여 그 중 4천 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

하였고20) 하반기는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4개 분야에서, 4천 개소 업체를 점검함.21)

<표10> 2015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단위: 개소, 건) 

점검명 법조항 위반업체 수 위반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행정처분

상반기 
「최저임금법」 제6조 158 159 157 0 2 0

「최저임금법」 제11조 23 23 23 0 0 0

하반기 
「최저임금법」 제6조 141 141 141 0 0 0

「최저임금법」 제11조 118 118 118 0 0 0

합계 440 441 439 0 2 0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로조건 취약사업장 정기감독 실시>, 2015.7.22.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약분야 수시 감독 실시>, 2015.4.30.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2015년 하반기 수시·기획 감독 결과>, 2015.12.14.

20) 고용노동부, <2015년 하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2015.08., p.1

21) 고용노동부, <2016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2016.0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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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5년 한 해 동안 6,318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

고 피해규모는 33억 원에 상당함. 1인당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은 52만 8천 원 수준.

<표11> 2015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의 피해 규모(단위: 개소, 건, 명, 원)

 

위반업체 수 노동자 수 위반건수 피해 노동자 수 최저임금 미만 지급임금 총액

897 68,871 919 6,318 3,338,724,185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2)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사건 

l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

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2.7배 증가함(754건 → 2,000건). 

l 2015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법」 제6조 위반건수(919건)의 2배를 상회함. 

l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12> 신고사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사건(단위: 건)

구분

신고사건 전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접수 처리 접수
처리건수(조항별)

계 6조 11조 기타

2012년 320,582 323,133 620 771 754 17 -

2013년 329,261 334,007 1,101 1,423 1,408 11 4

2014년 331,370 336,308 1,240 1,685 1,669 27 -

2015년 - - - 2,037 2,000 34 -

자료 : 2012~2014년 자료는 고용노동부, <2015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2015.09., p.32., 2015년 자료는 참여연대

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 는 해당자료를 확인하지 못함을 의미함.

<표13> 신고사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단위: 건, %) 

구분 업체 수
위반건수

행정종결 과태료 사법처리(b)
사법처리 건수 

비율(b/a*100)6조(a) 11조

2012년 585 771 754 17 408 3 360 47.7

2013년 980 1,423 1,408 11 708 0 715 50.8

2014년 1,133 1,698 1,671 27 813 2 883 52.8

2015년 1,481 2,037 2,000 34 1,189 7 841 42.1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사법처리 건수 비율’은 해당 자료를 가공한 것임.

1) 2014년 위반건수는 자료추출 시점, 업체의 중복 등의 문제로 <표12> 상 수치와 다소간 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 현

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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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대) 보다 현저히 높음.

l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신고사건에서의 제6조 위반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제6조 위반건수를 추월함.

Ÿ 신고사건에서의 제6조 위반건수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 

2013년 1.3배이었으나 2014년에는 2.4배, 2015년에는 2.1배에 이름.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그림3>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에서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  <표7>, <표12>를 정리함.

(3)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

① 전년대비 증가한 실적, 그러나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근로감독

l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증가함(694건 

→ 919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주요한 점검대상으로 하여 청

년, 여성, 비정규직 등을 다수고용한 사업장을 연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Ÿ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

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

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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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략 264만 명에 이르며 노동

자가 스스로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을 ‘신고’한 결과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에 수준인 2,000건임. 

l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의 ‘능동적인 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법」 제6조 위반건수가 전년도 보다 32% 가량 증가한 919건인 상황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l 2014~2015년 사이에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하고, 검토하는 기간을 확대하면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여전히 감

소하고 있음. 

Ÿ 2013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1,044건이고 2014년은 694건, 2015년은 919건임. 근로

감독 위반건수 전체 중 비율을 보면 2013년 2.4%, 2014년 2.4%이며 2015년에는 3.4%로 증가함.

l 근로감독의 결과를 폄하할 이유는 없음. 다만, 현재의 근로감독이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한 상황이며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② ‘시정지시’위주 근로감독, 「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는 유도하지 못해

l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우선, ‘시정

지시’하는 근로감독은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여 「최저

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l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에 있어,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원인이라고 해석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

화할 필요 있음.22) 

Ÿ 근로감독은 「최저임금법」이 아닌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진행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사용

자는 「최저임금법」을 평소에 준수하기보다 적발되면 사후적으로 해당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

는 인식을 갖게 됨.     

Ÿ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1~2%대에 머물고 있지만 신고사건의 경

우 최근 4개 년간 위반건수의 40% 이상이 사법처리 됨.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

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

에 대한 처벌 수준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22) 2016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법조항에 대한 조치기준을 변경했음. 「최저임

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조치기준은 변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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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저임금법」 상 벌칙조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사법처리’

조치는 드물게 발견되고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

벌이 요구됨.

Ÿ 반의사불벌죄23)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

용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임. 현재,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

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지금과 같은 현저히 가벼운 처벌은 사용자에게 위반이 적발

되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   

Ÿ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

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

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

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Ÿ 또한, 반복·상습적인 위반 등에 대해서라도 형사처벌을 엄중히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

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반복적으로 최저임금 미

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었음. 

Ÿ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2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과태료 부

과로 전환하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6년 6월 27일 국회에 정부발의형태로 제출함(의안번

호: 2000511).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제재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나 형벌을 과태료로 단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나 과태료

와 형사처분의 병과, 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병과 등 최저임금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위하력이 형사처벌 보다 떨어진다

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은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됨. 

Ÿ 20대 국회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분 병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

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이정미 의

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과 3~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의 개정안(의안번호: 2001406)

이 제출되어 있음. 

③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감독

l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즉시 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

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정황이 보임.

l 근로감독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적발되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

23)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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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경로로 처리됨. 

(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반,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

우 혹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즉시 시

정’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이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상황이 종료되고 불이행하면 범죄로 인지

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됨. 이 경우, 최근 3년 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여 조치받

은 사용자는 시정지시 없이‘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함. 

   따라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에 있어, ‘위반건수와 시정지시의 차이’, 즉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반복위반에 의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라고 해석할 

수 있음.

(ⅱ)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발된 위반을 시

정하기 위한 일정기간(25일)’을 제공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함.  

<그림4>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절차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한 사용자 적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위반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위반

 
적발된 사용자가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 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 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즉시 시정’ 지시    

 (시정기간 없음)
시정기간 25일 시정기간 14일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상황 종료 범죄인지 상황 종료 범죄인지 상황 종료 범죄인지

위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적발된 사용자에게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감독은

 ①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여 상황이 종료되거나

 ② 반복위반 혹은 불이행에 따른 수사 착수로 이어짐

위 절차에 따른 근로감독 결과는, 

 ① 사용자가 시정기간 중에 있거나(그러나 이 경

우도 결국, 사용자의 이행 여부에 따라 상황이 종

료되거나 수사에 착수되어야 함) 

 시정기간 이후, 

 ② 시정지시를 이행하여 상황이 종료되거나

 ③ 불이행에 따른 수사 착수로 귀결됨.

  

l 따라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근로감독 결

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반된 내용이 첫째, 근로감독관의 시정시시에 따라 시정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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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둘째, 반복위반 혹은 개선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되는 경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l 다시 말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즉시 시

정’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는 시정개선과 미개선 둘 중 하나이어야 하며 ‘시정 중’은 존재할 수 

없음. 

Ÿ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위반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인 조치건수가 확인될 수 있음.

<표14> 2015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과 조치결과로서 ‘시정 중’(단위: 개소, 건) 

점검명 법조항

업체 수
위반

건수

시정

지시

시정 여부
사법

처리
점검

업체

위반

업체
개선 미개선

시정 

중

학교 경비원 

최저임금 준수여부 수시감독

제6조 16 16 17 15 13 1 1 2

제6조 제1항 21 21 28 23 17 1 5 5

수시감독-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여부 수시감독

제6조 37 37 42 37 31 3 3 5

제6조 제1항 19 19 21 19 16 2 1 2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제6조 95 95 96 95 94 0 1 1

제6조 제1항 63 63 63 62 62 0 0 1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제6조 93 93 93 93 93 0 0 0

제6조 제1항 48 48 48 48 46 0 2 0

지역별 취약사업장 점검(자체)
제6조 52 52 52 52 52 0 0 0

제6조 제1항 44 44 45 44 41 1 2 1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

(광역감독과 주관)

제6조 61 61 61 61 60 0 1 0

제6조 제1항 25 25 25 25 25 0 0 0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

(청-지청 간 협업)

제6조 23 23 23 23 22 0 1 0

제6조 제1항 11 11 11 11 10 0 1 0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로, 공개된 자료 중 일부내용을 정리함.

l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

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

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

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24) 25)

24)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의 존재와 ‘시정 중’으로 명시

된 근로감독 결과의 최종적인 시정 여부 등을 2016.07.07. 고용노동부에 질의함. 고용노동부는 2016.08.16.(화) 답

변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함(2016.07.26.). 이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하고자 함.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은 근로감독 결과를 관리함

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단순 통계관리 실패, 노사누리 상 입력 실수로 인한 통계 상 오류 일 수도 있음. 그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통계관리 실패, 입력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문 시 되는 통계의 양이 결코 작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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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를 들어, 위 <표14>에서 <수시감독-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여부 수시감독>의 결과를 보면, 

▲ 수시감독을 통해 37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하여 37개소의 ‘지방자치단체’ 전체

에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42건의 위반이 적발됨. 

▲ 그리고 이 결과에서 적발된 42건의 위반에 대해 37건의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5건이 사법처

리 된 것으로 해석됨. ‘시정지시’ 내려진 37건 중에 31건이 개선(시정)됨.

해석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라고 명시된 42건의 위반건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

항 등에 대한 위반이라면, 이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은 시정기간 없는 ‘즉시 

시정’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존재해서는 안 됨. 

 이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하회한 조치이며 명백한 사용자 봐주기임. 

Ÿ 42건의 위반건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등에 대한 위반이라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은 시정기간 없는 ‘즉시 시정’이고 시정시지에 대한 불이행을 사법처

리하게 됨. 혹은 적발된 사용자가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해야 함. 

Ÿ 따라서, <수시감독-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여부 수시감독>의 결과 중 위반건수와 시정시지 건

수의 차이, 즉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 하지 않은 5건’에 대해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했는데,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했거나, 이

미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조치를 받은 경우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해석② 

 고용노동부가 ‘6조’라고 명시한 내용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

시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을 포함할 수도 있음. 

Ÿ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대해 25일의 시정기간을 보장하고 있

음.26) 그렇다면, 일부 ‘시정 중’이 근로감독 결과로 명시될 수도 있음. 

25)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제6조(최저임금액 미달)’,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제6조 제7항, 제

11조(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으로 구분하여 공개함. 고용노동부가 ‘제6조(최저임금액 미달)’라고 명시하여 공

개한 내용에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을 포함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제6조(최저임금액 미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 ‘시정 중’이 확인될 수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위반건수를 다른 내용과 구분하여 공개함.

26) 최근 진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에서 시정기간이 7일로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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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인 통계임.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

감독이 ‘2015년 12월 6일(일요일)’이후에 진행되어 시정기간이 25일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위반이 적발된 것이라면, 위반에 대해 부여된 시정기간과 통계를 작성한 기준일

자 간의 시차로 인해 일정 기간 안에서 근로감독의 결과로서 ‘시정 중’이 존재할 수 있음.27) 

Ÿ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시정 중’인 근로감독 조치의 ‘경과’를 설명할 뿐, 해당 위반의 최

종적인 처리결과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리결과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 함. 

Ÿ 사법처리 건수를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반복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지

시 없이 수사에 착수된 경우의 합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 <수시감독-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여

부 수시감독>의 사례에서는 시정지시 되지 않은 건수, 즉 위반건수에서 시정지시를 제외한 사

건은 5건,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건수는 3건,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건수는 3건인데 사법처

리 건수는 5건임. 이러한 전제 하에서, 위 사례를 사법처리되어야 할 건수보다 실제 사법처리 

된 건수가 적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위 자료에서 해당 근로감독의 

최종적인 처리결과를 확정할 수 없음.

l 이러한 통계·해석의 어려움은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이 없’는 ‘6조 1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

독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Ÿ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의 경우, 위반에 대해 ‘즉시 시정’해야 하는 「최저임금

법」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63건의 위반건수, 62건 시정지시, 62건 시정(개선), 1건의 사법처

리가 확인됨. 

Ÿ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모든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했으며 ‘시정지시’하지 않은 위반건수

와 사법처리 건수는 같은 상황에서 1건의 사법처리는 ‘시정지시하지 않은 위반에 대한 사법처

리’, 즉 ‘반복위반’으로 인한 수사 착수로 해석할 수도 있음.

Ÿ 그러나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보면, 위반

건수는 96건, 시정지시 95건, 시정(개선) 94건, 시정 중이 1건, 사법처리가 1건임. 시정 중인 1건

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위반이어서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해석

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음. 

Ÿ 그러나 ‘2015년 상반기’에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에서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받아 ‘시정 중’이라는 조치결과 혹은 처리경과가 확

인된다는 가정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Ÿ 위반건수와 시정지시 건수의 차이가 1이고 사법처리 건수가 1인 상황에서 ‘시정 중’이라는 

근로감독 결과가 존재하는 이유와 시정 중인 위반사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

27) 다만, 2015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정청래 전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 9. 17~10. 7.’약 1개월간, 민주노총과 국정감사 등를 통해 최저임금 관련 문제가 지적된 154개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진행하여,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에서 총 10개의 위반이 확인됨. 이 수시감

독이 위 사례에서 언급한 <수시감독-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여부 수시감독> 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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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필요 있음. 시정 중으로 조치한 위반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위반

이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하회하는 근로감독의 결과로 해석하는데 무리 없음.

*참고: 고용노동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수시감독

고용노동부는 2015.9.17.에서 10.7. 사이에 수시감독을 진행하여 154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

직 등 공무원 아닌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점검함. 

고용노동부가 점검결과를 정청래 전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었고 <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결과 중간보고>에 따르면 적발된 사안은 보고

시점에서 ‘시정완료’ 되었으며 경상남도는 ‘시정지시 중’임. 

점검대상과 위반건수 등으로 미루어, 고용노동부가 정청래 전 의원에게 보고한 근로감독이 참여연

대에 공개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표15> 2015년 근로감독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단위: 개소, 건) 

점검완료
점검 진행 중 미점검 계

위반 위반없음

총계 10 23 101 20 154

서울 0 0 8 4 12

부산 0 5 3 1 9

대구 0 0 7 2 9

인천 0 0 5 1 6

광주 0 0 1 0 1

대전 0 1 5 0 6

세종 0 0 0 1 1

경기 1 4 18 2 25

강원 1 4 9 1 15

충북 0 1 2 0 3

충남 0 1 6 1 8

전북 5 3 1 0 9

전남 1 1 11 1 14

경북 1 0 16 0 17

경남 1 3 9 6 19

자료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결과 중간보고>,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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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점검대상·방식의 다양화, 세분화 

(1) 근로감독의 감소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도입

l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전년도인 2014년보다 증

가함. 

Ÿ 사용자가 게시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최저임금

법」 제11조 위반을 적발한 사례는 감소함.

l 적발된 위반건수의 증가는「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의 결과라고도 해석되는데,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즉 「최저

임금법」 제6조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등을 제한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도입·확대한 결과로 이해됨.

l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

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표16>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 추이(단위: 개소, 건)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계 6조 11조 기타 계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 19,791 - 1,502 919 583 - - 1,480 19 3
2014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2011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14,718 14,707 11 -
2010 20,151 11,200 12,085 1,144 10,939 2 12,085 12,072 10 3

2009 25,505 14,896 15,625 1,002 14,618 5 15,625 15,618 6 1
2008 24,915 9,965 10,813 1,820 8,993 2 10,813 10,805 8 -

2007 20,224 4,072 4,612 2,119 2,491 2 4,612 4,603 8 1

자료 : 2007~2014년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5. p.31, 2015년의 

감독업체수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와 조치내역 건수는 참

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l 적발된 위반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점검대상인 서면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내용은 절대량과 상대적인 비율에서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l 근로감독 전반에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이 차지하는 비율과 역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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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7> 근로감독 결과 추이: 위반사항별 적발건수(단위: 건, %)  

년도 위반법령 계

서면 

근로 

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 

시간

최저 

임금
휴일 휴가

차별적 

처우

성희롱 

예방

노사

협의

회

‘15년
위반건수 26,970 5,652 5,497 1,160 1,794 919 224 658 68 6 835

비율 100.0 21.0 20.4 4.3 6.7 3.4 0.8 2.4 0.3 0.0 3.1

‘14년
위반건수 28,820 4,942 4,482 1,320 2,087 694 329 1,073 86 1 589

비율 100.0 17.1 15.6 4.6 7.2 2.4 1.1 3,7 0.3 0.0 2.0

자료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l 특히, 「최저임금법」제6조 위반건수의 증가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라기보다 「최

저임금법」 제6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이해됨. 

Ÿ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919건인 가운데, 

실시업체 수가 증가한 정기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건수는 대략 240여 건28)이고, 기

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 300건임.  

Ÿ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

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2010~2014년까지 

연간 1,500개에서 많게는 6,700개소의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던 방학 중 집중근로감독

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넘겨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주

관 집중근로감독이 폐기됨에 따라 근로감독 후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 가맹점들의 법위반 내

역을 통보하던 후처리 사업도 역시 함께 폐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29) 

Ÿ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이 근로감독의 양적인 증가를 견인한 상황과 다르게 질적으로 후퇴한 부

분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음. 

l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목적과 취지를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근

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보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점검대상과 정책방

향을 고려해보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결과를 통해 청년(청소년)의 고용형태, 임금 수준, 노동

조건 등을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음. 

l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특정한 업종과 특정한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근로감독으로

써 보편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8) 고용노동부는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서 2015년 정기감독을 통해서 적발된 위반건수 14,154

건 중, ‘최저임금 위반’이 1.7%를 차지한다고 설명함. 이때,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

수라고 추정됨. 

29) 이정미 의원실(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및 프랜차이즈업의 법령

위반 관리감독 폐기> 2016.07.25. 링크: justice551.tistory.com/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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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점검내용뿐만 아니라, 점검대상도 한정적임. 2015년 상반기에는 편의

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문, 하반기에는 음식

점, 주유소, 미용실, 배달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호프, 

영화관, 숙박시설을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18>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점검대상과 방식 등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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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감독의 확대와 점검대상·방식의 다양화, 세분화 

① 근로감독 점검대상 확대

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 대다수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l 따라서, 10%를 상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서 

‘못’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임.

<그림4>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자료 : OECD,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2015.05., p8.의                         

‘Figure 6 Number of minimum-wage earners and minimum-wage levels, 2010 (or as noted)’을 정리함. 오스트레일리아는 

2010년, 나머지 국가는 2013년 통계임.

주1) 원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그림에서는 제외된 나라 중 우리 나라의 중위임금 수준(44.2%) 보다 높은 나라는 벨

기에(50.7%), 그리스(47.6%), 슬로바키아(45.7%), 포르투갈(56.6%), 폴란드(45.3%), 프랑스(62.8%), 영국(46.1%), 네덜란드

(47.3%), 라트비아(49%)임(프랑스는 2013년 통계이고 나머지 나라는 2010년 통계). OECD는‘주1)’에 포함된 국가의 통계

는 최저임금의 105%를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산출된 통계임을 밝히고 있음.

l 적발된 위반건수, 적발률과 같은 성과의 측면에서 보면 2015년은 전년도와 비교해, 「최저임금법」

에 대한 근로감독이 양적으로 증가함.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가 200

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특정한 업종에 집중된 근로감독으로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과 「최

저임금법」위반을 철저하게 단속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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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C방과 카페, 편의점을 포함하여, 제조업체로 구성된 중·대규모 공단, 제조업·서비스업계의 대기

업과 그 하청업체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할 필요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부

문이 외주화한 사업에 대한 점검도 요구되고 있음.

l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결국, 그 준수 여부를 가려내는 근로감독의 양과 질, 그리고 위반이 적발

되었을 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처벌의 문제임. 그러나 양과 질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

족한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으로 인해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사용자가 부

담하게 되는 비용은 ‘0’에 가까움. 

② 근로감독 점검내용·방식의 다양화, 세분화

l 「최저임금법」 은 (ⅰ)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제6조 제1항), (ⅱ)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

금수준 저하 금지(제6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도급인의 연

대책임(제6조 제7항)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현재 노동시장의 다층적인 원·하청구조와 복잡

한 고용구조를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과 고용구조에 

대한 검토 등이 요구되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Ÿ 고용노동부30)에 따르면, 2014년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서 대한 위반이 적발되지 않

았으나, 2015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근로감독에서 적발됨. 

l 또한,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

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31)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

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기본급)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변화 없이 최

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

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

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2.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격한 기준의 처벌

(1) 자율점검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  

l 근로감독관 충원 등을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을 통한 현안의 해결이 요구됨.

l 근로감독이 감소하거나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

30)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31) 고용노동부는 2015년 연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수령했음. 그러나 그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음.



34

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실시업체 수를 기준으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의 절반에 해당함. 

l ‘사용자’의 자율적인 점검에서 아무런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태생적으

로 ‘불균형한 권력관계’인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는 없음.  

l 「최저임금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령의 형사처벌 조항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발생하는 ‘비대

칭적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목적이 있음. 때문에 행정력 부족을 핑계로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민간영역에 맡겨지거나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음. ‘자율점검’보다는 고

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표19> 최근 5년간 근로감독과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비율(단위: 개소,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근로감독(A) 32,634 22,143 13,280 16,982 19,791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B) 7,346 8,900 8,887 8,081 9,902

비율(B/A) 22.5% 40.1% 66.9% 47.5% 50.0%

 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6.07., p.143

l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인사·노무전문가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위탁사업자가 사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시

정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임. 2015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

조 위반은 132건이나 미개선 4건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0임. 

l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지청가 사후관리하는 제도로서 점검결과 허위

보고 시 시정기한 부여없이 즉시 입건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미개선, 시정 중 등 시

정되지 않은 건에 대한 처벌을 확인하기 어려움.

<표20> 2015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결과(단위: 개소, 건)

법조항
점검업체

수

위반건수
시정지시

시정 여부

업체 수 건수 개선 미개선 시정 중

6조(최저임금액 미달) 66 66 66 66 61 4 1

6조 1항(최저임금액 미달) 61 61 62 62 62 0 0
6조 2항(최저임금액 미달) 3 3 3 3 3 0 0

6조 7항 1 1 1 1 1 0 0
　 131 131 132 132 127 4 1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과태료, 사법처리 등 처벌은 ‘0’

l 민주노총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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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자율점

검’하고 있음. 

Ÿ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인 만큼 관련 법조항을 위반할 경우,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

며 공무원이 법을 어긴 경우,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함.

l 지난해 혹은 2년 전의 최저임금을 반영하거나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등, 수많은 불·편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

러움.32) 33)

 <그림5> 행정자치부가 서울특별시에 보낸 <자치단체 최저임금 자율점검 협조요청 및 최저임금제도 안내>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sanction/9095335

32)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공문을 작성하

여 박주민의원실과 민주노총 등에게 비판받은 바 있음. 관련한 고용노동부 해명: http://goo.gl/3EGahv

33) 고용노동부는 2016.02.17. 발표한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

가 전환>에서 “금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지

침 준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힘. 자율점검과 관련한 홈페이지

는 이어지는 링크에서 확인가능함. 관련 홈페이지: http://public-survey.moel.go.kr/pedical/log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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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격한 기준의 근로감독과 처벌

① 「최저임금법」의 위상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

l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운영의 원리로서, 「최저임금법」의 사회적

인 의미와 위상에 걸맞은 엄격한 처벌규정이 요구됨.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여 박

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강화와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

도의 도입을 제시함.

l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한 근로감독을 보완하는 노력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도·안내 등과 같은 사전적인 준수율 제고방안도 고민되어야 할 것임.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부의 경제·행정적인 지원대상을 「최저임금법」 준수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과 같은 동기부

여도 고려해볼 수 있음.

② 엄격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필요성과 철저한 준수

l 근로감독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강화와 철저한 준수가 요구됨.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은 사용자로 하여금, 적발된 이후에야 강행규정인 해당 법조항을 ‘사후

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함. 고용노동부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최근 진행한 「근로감

독관집무규정」 개정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 으로 유지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발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l 근로감독의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

지 않은 정황을 다수 확인하게 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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